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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올해로 북한도 정권수립 50주년과 헌법제정 50주년을 맞았다. 그 기간에 

북한의 법제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 시점에서 북한법제의 변천을 개관해보

고 그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북한법제의 발전방향을 전망해보는 것은 의미있

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는 북한법을 통한 북한에 대한 이해와 함께 통일법제

의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법제사업이 “사회주의국가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

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고착시키고 공고화하며 보호하기 위한 사

람들의 행위규범, 활동준칙을 제정하는 활동”1)이라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업은 새로운 법규범을 만들고 그것을 변화하는 현실과 조

건에 맞게 수정․보충, 개정 또는 폐정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한

다.2) 여기서 북한에서도 법이 사회관계의 변화발전에 상응하여 변화발전한다

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제개선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50년간 북한법의 발전과정을 보면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변

화에 따라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그들의 법제정사를 “주체의 법사상과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법의 제정

실시에서 이룩된 전통에 기초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제정실시해온 주체의 법제정력사”3)라고 설명한

다. 그리고 북한의 법제정의 역사적 과정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보

장하는 법을 제정하는 과정과 주체의 법제정과정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

고 있다. 즉, 북한의 법제정사는 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근로대중을 중심에 

놓고 풀어온 역사라는 점과 그 본질적 특징은 법을 근로대중을 위하여 만들며 

근로대중을 위하여 실시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4) 물론 이는 북한

에서 근본이념으로 강조되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설명된다.

1) 진유현, “사회주의법제사업의 본질과 기본내용”,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 

제43권 제3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1997.3), 50면. 

2) 예컨대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국인투자법 등 대외경제관계법규는 국가간의 경제적 교

류와 협조를 법적으로 새롭게 규제하는 법제사업이라고 하고, 1974년 채택된 형법이 현

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1987년과 1992년에 변경된 것을 법규범을 개정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의 論文, 50∼52면.

3)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4면.

4) 위의 책,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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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북한의 법제사에 대한 인식이 이른바 ‘주체의 법제정력사’에 기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법제는 1948년 북한정권의 수립을 시점으로 

보면 올해로 50년을 맞는다. 이를 계기로 북한의 법제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법을 총체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북한법제의 이해라는 측면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르

러서야 그 성과를 찾을 수 있으며,5) 일본에서도 그 연구서가 출간되기도 하

다.6) 

본고에서는 그간의 북한법제의 변천에 관해 고찰하되, 먼저 북한에서는 이

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북한에서의 법제형성 및 발전에 

관한 기술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 북한의 헌법사와 시기별 주요입법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북한법제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도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다

음 북한의 주체사상에 바탕한 ‘주체의 법이론’과 ‘사회주의준법성’ 및 ‘사회주의 

법무생활’에 관해 논급함으로써 북한법제의 특색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북한법제의 변화의 흐름을 법이론적인 면과 이념적․내용적인 면으로 나누어 

약술하고, 끝으로 향후 북한법제의 발전방향을 북한헌법에 의거하여 정치․경

제․사회․대외관계 등의 분야별로 전망해본다. 

Ⅱ. 北韓 法制의 形成과 發展(北韓에서의 法制定史 記述)

북한은 그들의 법제정사를 다음의 몇가지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여

기서는 북한에서 법제정의 시기 및 시대구분을 알기 위하여 북한의 설명에 기

초하여 북한의 법제정사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북한의 법제정사에 관한 설명

은 1980년대 중반까지의 북한법제에 한하고 그 이후의 법제정사에 관해서는 

북한의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북한법제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뒤에 

5) 崔達坤, “北韓法의 體系와 特色의 究明을 위하여”, ｢北韓法 體系와 特色｣(세종연구소, 

1994), 3∼23면 ; 崔鍾庫, “北韓法의 歷史的 展開 -北韓法制史-”, ｢北韓法 體系와 特色｣

(세종연구소, 1994), 27∼73면 ; 崔鍾庫, “北韓法의 歷史와 思想”, ｢人權과 正義｣, 1995년 

11월호(대한변호사협회, 1995), 8∼19면 ; 崔達坤․申榮鎬, ｢北韓法入門｣(세창출판사, 

1998), 34∼64면 등이 있다.

6) 金圭昇, ｢南․北朝鮮の法制定史｣(東京 :社會評論社, 1990), 341∼454면 ; 大內憲昭, ｢朝

鮮社會主義法の硏究 -チュチェの國家と法の理論-｣(東京 :八千代出版, 1994), 1∼90면 ; 

張君三, ｢金日成と北朝鮮法令｣(東京 :啓文社, 1994), 1∼64면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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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북한의 헌법사와 시기별 주요 입법”에서 고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의 북한법제에 대해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1) ‘ 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북한에서는 이른바 김일성의 ‘ 광스런 항일혁명 투쟁시기’에서 북한법제의 

기초를 찾고 있다.7) 이에 의하면, 북한의 법제정의 역사적 뿌리는 김일성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독창적인 법사상과 이론을 창시하고 이를 해방지구형태의 

근거지들에서 구현된 것이라고 한다.8) 또한 김일성의 법제정 사상은 “일제의 

악법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법을 제정한데 대한 인민민

주주의적 법제정사상”이라고 강조하고, 항일운동의 반제반봉건사상이 구체적

으로 “유력근거지들에서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고 운 하는 과정에서 정권건설

경험과 함께 법제정의 귀중한 경험”을 참조하 다고 한다.9) 이를 통해 북한은 

일제의 식민지악법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1932년말부터 1933년 초에 두만강

연안지역에 해방지구형태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여기에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

다고 한다. 이때 제정실시된 법을 북한은 북한법의 기원으로 강조한다.10) 

그 가운데 인민혁명정부의 당면과업을 구체화한 이른바 ‘정부정강’11)을 마련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별법제들이 결정․지시․명령․선언․포고 등의 

형식으로 마련되어 북한법제정의 역사적인 전통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

한다.12)

(2)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시기’

이 시기는 북한에서 사회주의정권 수립과정에서 실시된 혁명적 조치들을 이

행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한 1946년까지로 구분된다. 이 시기는 북한정

권창설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주요 입법이 이루어진 만큼 북한법제사의 중요

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이었다. 이에 

관하여 북한은 몇 가지 내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7) 홍극표, 앞의 책, 5∼12면. 

8) 위의 책, 5면. 

9) 위의 책, 6∼7면.

10) 위의 책, 8∼9면.

11) 이 정강의 요약은 리재도․장인형, ｢조선국가와 법의 력사｣(평양 :김일성종합대학, 1985), 

122∼123면.  

12) 홍극표, 앞의 책, 9∼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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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민주적 사회정치개혁을 위한 입법이다. 여기서는 일제악법의 청산을 

중요한 과업으로 들었으며, 다음으로 인민의 민주주의적․혁명적 법의식에 기

초하여 법적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 다. 그리고 북한의 통일적 법체

계의 수립을 중요한 과업으로 꼽았다.13)

둘째, 민주적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입법이다. 이는 민주주의적 사회경제개

혁을 보장하기 위한 법규제정이 주된 것이었다. 그 내용은 사회주의적 토지개

혁법령, 국유화법령, 세금제도 등에 관한 것으로 북한의 사회주의적 개혁을 

위해 채택된 법령들이다.14)

셋째, 사회 및 문화생활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이다. 여기에는 노동생활의 

민주화, 남녀평등권의 실현, 교육․보건․문화의 민주화에 관한 법령 등이 중

요한 내용이다.15)

넷째, 인민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다. 여기에는 식량공급에 관한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령, 중소상공업의 장려를 위한 법령 등이 중요한 내

용을 이룬다.

다섯때, 일제잔재세력과 모리간상배들에 대한 형사입법이다. 즉, 일제기관

에서 일한 사람들,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숙청하기 위한 규정, 봉건유습잔재

를 퇴치하는 법령이 중요한 법제로 마련되었다.

(3)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첫시기’

이 시기의 입법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의 

강화발전, 인민경제의 관리운 사업의 개선강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의 보

장 등을 위한 법령의 제정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다음에 북한에서 설명하는 

바에 따라 몇가지 내용으로 분류하여 살펴본다.16)

첫째,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의 수립과 공화국창건에 관한 입법이다. 여기서

는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을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북조선인민회의｣와 ｢북조선인민위원회｣로의 개편 

및 사법검찰기관의 강화를 위한 법제가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둘째, 인민경제의 관리운 사업개선을 위한 입법이다. 여기에는 국가경제기

13) 위의 책, 15∼17면.

14) 위의 책, 21∼39면.

15) 崔鍾庫, ｢북한법｣(博英社, 1997), 32∼33면.

16) 홍극표, 앞의 책, 70∼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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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국 기업소 및 공리단체간의 계약 및 결재제도․철도운수․광산위탁경

에 관한 법령, 노동행정사업개선을 위한 법령, 화폐․재정금융규율강화에 관

한 입법 등이 포함된다.

셋째,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의 향상에 관한 입법이다. 여기에는 노동자의 임

금 및 생활향상대책에 관한 법령, 교육분야에서 의무교육제를 비롯한 각급(전

문학교, 대학 등) 교육사업개선에 관한 입법, 사회보건분야에서 탁아소․유아

원 및 의료사업 등에 관한 입법과 아울러 근로자의 문화수준의 향상과 민족문

화의 발전에 관한 법령이 해당된다.

넷째, 공화국헌법과 부문법전의 편찬에 관한 입법이다. 북한은 1948년에 

헌법제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시헌법’을 정식헌법으로 승인하고 전조선지역에 

실시할 것을 결정하 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후술한다. 이와 

함께 북한은 헌법제정사업을 추진하면서 1947년 이른바 ｢조선법전초안작성위

원회｣를 조직하고 ‘재판소구성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제정사업을 추진하

여 1950년에 이들 법제가 실시되었다.

(4)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이 시기에 북한은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칭하고 전시체제입법

으로 전환하 다. 이와 관하여 북한은 이 시기의 법제를 다음의 몇가지로 나

누어 설명한다.17)

첫째, 국가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는 입법이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리승만괴뢰정부의 국방군의 불의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대책에 관하여｣라

는 내각결정을 채택하여 그 다음날부터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 으며, 군사위

원회조직, 전시상태 등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 으며, 지방행정구역개편에 관

한 법령 등을 마련하 다.

둘째, 남반부지역의 민주개혁을 위한 입법이다.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을 통

하여 남한지역의 토지개혁, 사회 및 문화의 민주화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북한

의 사회주의제도를 남한지역에 적용하는 법령을 채택하 다. 

셋째, 전선의 수요와 전시생산을 위한 입법이다. 여기에는 동원령선포, 군

사동원에 관한 기관․기업소․단체․공민의 의무, 전시수송 등에 관한 법령이 

그 내용을 이룬다.

17) 위의 책, 102∼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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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후방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입법이다. 여기에는 전쟁시기에 인민

구호대책, 인민생활안정대책, 전쟁고아보호 등과 함께 전시 교육 및 보건사업

에 관한 법령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후방에서 준동하는 계급적 ‘원쑤’들을 진압하는 입법이다. 여기에는 

전시 반간첩투쟁, 반혁명분자 등의 처벌에 관한 법령들이 해당된다.

(5)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과 사회주의 기초건설시기’

이 시기에서 북한은 전후 경제 및 사회질서를 복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령

을 채택하 는데, 다음의 몇가지 내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18)

첫째, 국가기관의 사업개편과 역할제고를 위한 입법이다. 여기에는 전후 비

상국가기구를 평화적 요구에 상응하도록 개편하는 것과 행정구역의 개편에 관

한 법령 등이 해당된다. 더욱이 이 시기에 북한은 사회주의건설의 기초로서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 으며, 이에 따라 국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

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협동경리의 공고화를 위한 입법이다. 

이는 협동조합의 형태와 기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협동조합의 기계화를 통

한 생산증진 및 생산협동조합의 개선을 위한 법령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하

다.  

셋째,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축성사업을 위한 입법이다. 이는 1953년 8월 

13일 전시상태가 해제되고 인민경제의 각 부문들의 복구에 따라 국가건설위

원회의 조직, 공업발전을 위한 노동내부질서의 확립, 공업생산설비의 조사 등

에 관한 법령을 내용으로 한다.

넷째, 교육사업의 개선을 위한 입법이다. 이는 교육부문에서의 복구를 위한 

법령으로서 교육사업개선, 과학기술간부육성, 초등의무교육 및 중등의무교육의 

실시, 기술의무교육실시준비, 민족간부양성, 성인교육 등에 관한 법령의 채택

과 관련한 것이다.

다섯째, 인민생활의 안정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이다. 여기에는 농민의 

농업현물세의 감면, 근로자의 국가적 부담 경감, 주민생활향상과 사회급양사

업의 개선 등에 관한 법령이 포함된다.

18) 위의 책, 139∼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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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시기’

북한은 이 시기의 법제정의 방향에 대해 인민정권기관의 강화 및 그 기능과 

역할의 제고를 위한 법규,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의 개선완성을 위한 

법규,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강화를 위한 법규, 사회주의 공업화의 완

성과 전면적 기술개선을 위한 법규, 인민생활의 획기적 증진을 위한 법규들을 

제정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9) 이러한 법제정사업을 통해 북한은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정착시키는 법제작업을 수행하 던 것이다. 다음에 이 

시기의 입법을 북한에서의 분류에 따라 살펴본다.20)

첫째, 인민정권기관을 강화하고 기능을 높이는 입법이다. 여기서는 사회주

의제도가 확립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정권기관의 개편에 관한 법령을 포함하

고 있다. 예컨대 내각구성의 개편과 검찰기관체계의 개편에 관한 법령 등을 

들고 있다.

둘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개

선강화하기 위한 입법이다. 여기에는 인민경제의 지도체계확립을 위한 기구개

편, 인민경제계획화체계의 개편, 재정관리체계의 개편 등에 관한 법령을 주요

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셋째, 근로자들의 교육교양사업을 위한 입법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이른바 

‘공산주의적 인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기 위한 교육강화를 위

하여 탁아소․유치원사업의 개선강화,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실시를 위한 

준비사업추진 등에 관한 법령을 내용으로 한다.

넷째, 사회주의공업화의 완성과 전면적 기술개선을 위한 입법이다. 여기에

는 기계․전력․석탄공업의 발전,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에 박사원 및 과학연

구소의 설치, 기술행정의 감독 등에 관한 법령을 내용으로 한다.

다섯째,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입법이다. 여기에는 사회주의

농촌문제,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 강화, 농업현물세의 폐지 등에 관한 법령을 

예로 들고 있다. 

(7)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

북한은 이 시기에 법분야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의 채택을 통한 국가경제기관

19) 위의 책, 187면.

20) 위의 책, 187∼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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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화와 그 기능과 역할증대를 위한 법규, 사상혁명․기술혁명․문화혁명을 

강화하기 위한 법규들을 제정실시하여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한 부문법전들을 

제정실시하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공

고히 발전시키는 기본과업실현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하 다.21) 북한

은 이 시기의 법제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22)

첫째, 사회주의헌법의 채택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후술한다.

둘째, 국가․경제기관을 강화하고 기능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다. 이는 사회

주의헌법에 기초하여 국가기관이 정비를 새로이 한 법령이 그 주된 내용을 이

루고 있다. 예컨대 지방주권기관법의 채택,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규

정, 경제위원회에 관한 규정, 국가행정경제기관에 관한 규정 등을 그 예로 들

고 있다.

셋째, 사상․기술․문화혁명의 심화․발전을 위한 입법이다. 이에 관하여 

북한의 설명을 요약하면,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강화, 3대 기술혁명과업을 위한 

법령, 사회주의 교육을 위한 법제화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인민생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다. 여기에는 세금제

도의 완전폐지, 노동자의 생활개선을 위한 법령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사회주의법체계의 가일층 발전을 위한 입법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부문법전의 중요성을 의식함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기능

을 높이고 사회주의사회를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주의헌법에 기초

하여 그것을 부문별로 구체화한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23) 이에 따라 종

래 시행해오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재판소구성법’과 ‘민사소송법’

을 채택하 으며, ‘토지법’과 ‘사회주의로동법’, ‘인민보건법’, ‘해운법’ 등을 채

택하 다.

이렇게 북한은 1980년대 중반까지의 법제사를 7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설

명하고 있다.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함께 

북한법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이에 관해 설명한 북한의 자료는 아직 

없는 것 같다.

21) 위의 책, 224면.

22) 위의 책, 224∼287면.

23)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3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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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北韓의 憲法史와 時期別 主要立法

위에서 보았듯이 북한은 북한법제의 시원을 일제시기의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법에 두고24) 1980년대 중반까지 그 발전과정을 7개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

고 있다.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의한 법제사적 고찰이 이루어

지고 있다.25) 그러나 북한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의 북한의 법제사는 그 前史

에 해당하는 것이며,26)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역사적 사실성 보다 북한이 법

제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신적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각색의 색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27) 여기서는 북한헌법의 변천을 중심으

로 주요입법의 동향과 관련하여 북한의 법제변천을 고찰한다. 

북한에서 헌법에 대해 기본법적 성격이 강조되고 각 헌법은 당시 시대사적 

변화를 반 함으로써 각 부문법의 기준으로서 법적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는 

면에서 북한헌법을 통한 북한법제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여기서 북한헌법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기별로 ‘헌법적 역할’을 담당한 입법28)

을 비롯한 주요입법들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법제의 변천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북한의 헌법사를 보면, 크게 다섯 개의 헌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1948.4.28)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채택하고, 이 초안을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회의(1948.7.9)에서 

북한지역에 실시하기로 한 ‘임시헌법’이다. 둘째로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

24) 북한에서 법건설문제는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하고, 김일성동지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법건설사상’을 창시하고 김정일동지가 ‘주체의 법건설사상과 리론’을 발

전시켰다고 강조한다. 서창섭, ｢법건설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3∼4면.

25) 리재도․장인형, 앞의 책, 102∼162면 ;서창섭, 위의 책, 5∼116면. 한편 일본의 한 

연구서도 대체로 북한의 분류에 따른 북한법제정사를 설명하고 있다. 金圭昇, 앞의 책, 

341∼454면, 

26) 金圭昇, 위의 책, 25∼44면 ; 崔達坤․申榮鎬, 앞의 책, 34면.

27) 崔鍾庫, ｢북한법｣, 앞의 책, 21∼22면.

28) 憲法的 役割을 담당한 立法이라 하는 것은 憲法의 主要附屬法律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北韓에서 그것은 이른바 ‘헌법의 원천’이라고 하는데, 北韓의 社會主義社會 

및 國家制度를 규제하는 社會關係, 公民의 憲法的 地位를 규제하는 社會關係 및 國家主

權 實現過程에서 형성되는 社會關係를 규제하는 法規範들의 표현형식을 말한다. 윤중섭 

외, ｢조선헌법｣(평양 :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3), 6면. 



北韓法制의 變遷

173

회의(1948.9.8)에서 제정․공포한 북한의 첫 정식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헌법’ (이하에서는 ‘1948년헌법’ 또는 ‘인민민주주의헌법’이라고 함)이다. 

이 헌법은 ‘임시헌법’을 기초로 한 것이다. 셋째는 1948년헌법이 24년간 시행

되다가 폐지되고,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1972.12.27)에서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이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내지 ‘1972

년헌법’이라 함)이다. 넷째는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1992.4.9)에서 

사회주의헌법을 시행해온지 20년만에 대폭 개정한 헌법(이하에서는 ‘1992년

헌법’ 또는 ‘우리식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함)이다. 다섯째는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제1차회의(1998.9.5)에서 사회주의헌법을 2차로 개정한 헌법이다(이

하에서는 ‘1998년 개정헌법’이라고 함).

1. 臨時憲法의 制定과 主要立法

(1) 臨時憲法의 制定 

1945년 8․15 광복후 미․ ․소 3국외상회의(모스크바)의 ‘조선문제에 관한 

결정서’(1945.12.27)에 의해 개최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1946.3.20∼

5.8)에서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29)를 조직

하고 ｢북조선로동당｣을 결성하고, 이를 토대로 ｢북조선인민회의｣30)를 창설하는  

등 북한에서의 단독정권수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 다.31) 이어 제2차 미․소공

29) 당시 北韓에서 日帝의 行政權을 대신하여 治安維持를 위해 각 地方에 ｢自治委員會｣가 

조직되고 이어 蘇聯軍이 北韓에 진주하여 北韓駐屯 蘇聯軍司令部가 설치되어 蘇聯軍政

이 실시되면서 北韓의 각 지방에 ｢人民委員會｣가 구성되었다. 이윽고 蘇聯軍司令部의 승

인하에 平壤에서 ‘北朝鮮 5道人民委員會 聯合會議’가 소집(1946.10.28)되고, ｢北朝鮮 5道

行政局｣이 정식 발족되어 行政的 中央機構의 역할을 담당하 다. 그리고 ‘北朝鮮 諸政黨, 

社會團體, 5道行政局, 各級 地方人民委員會 代表 擴大協議會’(1946.2.8)에서 ｢北朝鮮臨時

人民委員會｣의 창설을 결정하 다<金昌順, ｢北韓 15年史｣(知文閣, 1961), 189∼190면 ;

｢조선중앙연감 1950｣(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196면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사회제도｣(평양 :과학원출판사, 1963), 14∼15면. 이하에서는 ｢조선 국가사회제도｣

라고만 略記함>. 이 委員會는 社會主義化에 있어서 基本問題인 ‘政權’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北韓政權의 모체가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張明奉, “南北韓의 政治 및 憲法體制

의 變化 -北韓을 中心으로 -”, ｢統一論叢｣, 제5권 2호(國土統一院, 1985), 34∼35면.

30) 北韓에서 最初選擧인 ｢북조선 도․시․군인민위원회｣의 선거(1946.11.3)를 토대로 ｢북

조선 도․시․군인민위원회대회｣가 개최(1947.2.17)되어 北朝鮮最高立法機關으로 ｢北

朝鮮人民會議｣를 창설하기로 하고 그 제1차회의(1947.2.21)에서 北朝鮮最高執行機關으

로 ｢北朝鮮人民委員會｣를 조직하고 金日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 다.

31) 이에 관해서는 張明奉, “南北韓의 政治 및 憲法體制의 變化 -北韓을 中心으로 -”, 앞



법제연구 / 제15호

174

동위원회마저 결렬(1947.8.12)되고, 유엔총회가 유엔감시하의 남북한총선거

실시와 선거를 감시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설치를 결의(1947.11.14)하자 

북한에서는 소위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서두르게 되었다.32) 이윽고 북한은 

‘북로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1947.11.16)에서 통일전선전략에 의거해 통일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법적 기초로서 임시헌법의 제정을 결의하고 ｢조선임시헌법

제정위원회｣와 ｢법전작성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 다.33) 그리고 ｢북조선

인민회의｣는 제3차회의(1947.11.18)를 개최하여 헌법초안 작성을 토의하고, 

‘조선임시헌법제정준비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 으며, 이른바 통일적 ‘조선민주

국가’헌법을 제정한다는 명목하에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에 속한 정당 및 사

회단체의 대표들로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동위원회는 헌법초안 

기초작업에 들어간 얼마 후 헌법초안을 성안․확정하 다(1947.12.20).34)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회의(1948.2.6)는 이 임시헌법제정위원회의 보고를 

심의하고 그 헌법초안을 이른바 ‘전체인민토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하 다. 이에 

따라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1948.4.28)는 2개월 반(1948.2.11∼4.25)

에 걸친 전체인민토의의 결과로 이루어진 헌법수정초안을 심의하여 이를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으로 정식 채택하 다.35) 그리고 북조선인민

회의 제5차회의(1948.7.9)에서는 전조선통일까지 이 임시헌법을 북한지역에 

실시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이 임시헌법은 발효하게 되었다.36) 

이 당시 북한의 권력기구 가운데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제반 민주개혁’

을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법령과 결정들을 공포․시행하 다. 또한 ｢북조선인

민회의｣와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정부수립준비를 하 는데, 그 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임시헌법을 준비하게 되었다.37) 따라서 임시헌법은 북한지역

에서 이룩된 ‘제반 민주개혁’의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화시키고 북한사회를 국

가조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북조선인민회의

의 論文, 25∼44면.

32) ｢북한개요｣(국토통일원, 1984), 40면.

33) 中央日報 特別取材班,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中央日報社, 1993), 300면.

34) 리재도․장인형, 앞의 책, 140면 ; 朴東雲 著, 高麗大 亞細亞問題硏究所 編, ｢北韓統

治機構論｣(高麗大 出版部, 1964), 25면 ; ｢北韓總鑑, 1945∼1968｣(共産圈問題硏究所, 

1968), 108면. 

35) 朴東雲, 위의 책, 같은 면 ; ｢北韓總鑑｣, 위의 책, 109면. 

36) ｢북한개요 ’91｣(統一院, 1991), 74면.

37)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앞의 책, 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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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장이었던 김두봉은 북조선에서 실시한 제민주개혁의 법적 확고화, 남북

조선인민대중에게 쟁취하여야 할 헌법의 과시, 국가조직의 촉진 및 자주독립

의 수립 등을 역설하 다.38) 그리고 ‘초안보고’를 보면,39) 임시헌법이 ‘제반 

민주개혁’의 고착화와 대내외의 선전, 국가조직의 구성과 독립국가로서 인정받

기 위한 필요성에서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主要立法 

1) 蘇軍政期의 政權機關樹立 法制 및 日帝法令의 整備 

이 시기의 주요입법은 소군정기에 이루어졌다. 소련극동군의 주요임무는 북

한에 소련공산당을 추종하는 사회주의정권의 수립이었다. 당시 북한의 정치세

력 가운데 갑산파 중 김일성중심의 공산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이 

기간의 입법동향은 사회주의국가의 건설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

의 구축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그래서 ‘북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 

‘20개조 정강’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령들은 북한의 사회주의

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 다. 북한의 정권수립과정의 최초의 입법은 북조선사

법국 포고 제2호(1945.11.16)로 나온 ‘북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이었

다.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창설과 함께 입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

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군․면․리 인민위원회에 관한 규정’(1946.9.5), 

‘면․군․시 및 도인민위원회 위원의 선거에 관한 규정’(1946.9.14) 등이 제

정되었다. 

한편 식민지지배법제의 폐지는 북한의 인민정권의 과제 으며, 이에 북한은 

식민지악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 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법국 포고 제2호에 

의해 일제시기에 북한에서 시행되던 모든 법령의 효력이 구히 상실된 것을 

입법적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법령이 재판의 준거로서 기능하지

는 못하 으나, 그렇지 아니한 법령은 해방 이후에도 잠정적으로 그대로 적용되

었을 것으로 보인다.40) 아울러 ‘개인소유권을 보호하며 산업 및 상업활동에 

있어서의 개인의 창발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1946.10.4)

38) 최용달, “朝鮮人民은 이러한 憲法을 要求한다”, ｢근로자｣(평양 :로동신문사, 1948.1), 

23∼24면.

39) 大內憲昭, 앞의 책, 52면.

40) 崔達坤․申榮鎬, 앞의 책, 38∼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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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채택하여 소유권에 관하여 규정하 다.  

2) 財産革命, 社會改革 및 家族革命 法制 

財産革命을 위한 법령으로는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1946.3.5)’, ‘토지개혁

실시에 대한 임시조치법’(1946.3.7),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에 대한 결정

서’(1946.3.8)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의해 북한은 농민들의 봉건적 착취에

서의 해방 내지 봉건적 토지소유관계와 착취관계의 청산, 새로운 토지소유 및 

이용관계확립을 위한 경제개혁으로서 토지개혁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일본인과 지주의 토지소유와 소작제철폐, 耕者有田의 원칙확립을 목적으로 하

여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다. 또한 중요산업의 국유화조

치를 단행하 다. 즉,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

령’(1946.8.10)을 제정하여 일본법인 및 일본인, 민족반역자와 예속자본가 

소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유화하 다.

또한 사회 및 문화생활의 민주화를 위하여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

법령에 대한 결정서’(1946.6.24),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

(1946.6.24.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29호)’ 등을 제정하여 8시간노동제, 평

등임금노동제, 사회보험제 등을 규정하 다. 아울러 사회혁명의 추진과 함께 

봉건적 가족제도의 철폐에 따른 여성해방 및 남녀평등의 실현은 주요한 과제

로 제기됨에 따라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1946.7.30)을 제정하여 남녀평

등의 실현 및 가족법제의 개혁을 추진하 다.

2. 1948年憲法(‘人民民主主義憲法’)의 制定과 主要立法

(1) 1948年憲法의 制定과 政府樹立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회의는 전조선의 통일까지 임시헌법의 북한지역 실시

와 ｢최고인민회의｣의 선거실시를 결의하는 한편 최고인민회의 선거에 있어서 

대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대의원선거일, 중앙선거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문제

를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위임하 다.41) 이러한 결정의 배경적 명

분은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면서 그의 주구 리승만역도를 사촉하여 ‘단독선거’

를 조작하고 ‘단독정부’를 수립할 것을 로골적으로 획책”하고 있는 “악화된 정

41) 위의 책, 40∼41면 ; ｢北韓總鑑｣, 앞의 책, 108면.



北韓法制의 變遷

177

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은 단연 우리 조국을 통일적 자주독립국가로 건설하며 

광범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통일적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야”42)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북조선인민회의에서의 헌법초안 채택과 전

인민적 토의, 남북조선인민의 2개월 반에 걸친 인민토의를 통한 인민민주주의

적 국가제도와 사회제도에 대한 환 43)을 강조하 다. 이어 북한은 조선노동

당의 구국대책은 바로 조선인민의 의사와 숙망을 표현하며, 그들을 대표하는 

전조선 최고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조직하고 남북조선의 민주주의적 정당

들과 사회단체들의 대표로 전조선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하 다.44)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한 데(1948.8.25) 이어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헌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미 북한지역에 실

시하고 있던 ‘인민공화국헌법’을 기초로 헌법안을 작성하여 최고인민회의에 회

부하 고, 최고인민회의는 이의없이 이를 채택․공포하 다(1948.9.8).45) 이

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내각을 

비롯한 정권기관이 구성되었다. 마침내 동년 9월 9일 ｢북조선인민위원회｣로

부터 정권을 이양받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가 수립되게 되었다.  

(2) 主要立法

1) 部門法의 制定

1948년헌법의 제정과정에서 1947년 11월 19일 이른바 ｢조선법전초안작성위

원회｣를 구성하여 ‘재판소구성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초안을 마련하 다. 

이를 기초로 1950년 3월 1일에 ‘재판소구성법’을, 같은 해 3월 3일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채택하 다. 또한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정부의 구성에 관하여’ 

(1948.9.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권리와 임무에 관한 규정’(1948.9.9)과 

‘정권기관 및 기타 국가기관 일군등에 대한 교양사업 강화에 관하여’(1950.3.4) 

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사

회제도｣(평양 :과학원출판사, 1963), 30∼31면. 이하의 引用에서는 <조선국가사회제도>

로만 略記한다.

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김일성종합대학 국가법강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 비준>(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6), 13면. 이하의 引用에서는 <인민공화국 헌

법>으로만 略記한다.

44) 위의 책.

45) 姜求眞, ｢北韓法의 硏究｣(博英社, 197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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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제정하여 국가조직을 정비하는 조치를 위하 다. 그러나 1948년 헌법제

정초기의 입법은 6․25전쟁으로 말미암아 미미한 상태에 머무르고 말았다.

2) 戰時法制 및 戰後復舊法制

6․25전쟁과 관련하여 전쟁지원입법과 북한점령하의 남한지역통치법령들이 

제정되었고, 전후 1972년헌법 제정까지 전후경제복구와 사회주의건설에 따른 

법령들이 제정되었다. 예를 들면, 전시에는 ‘군사위원회조직에 관하여’(1950. 

6.26), ‘전시상태에 관하여’(1950.6.27) 등의 정령을 통해 전시에 임하 다. 

전후에는 전후복구를 위한 입법이 이루어졌으며, ‘지방주권기관 구성법(1954. 

1.30)’, ‘내각구성법(1955.3.31)’ 등을 통해 국가조직 및 운 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경제복구를 위한 인민경제계획의 수립과 사회주의로 이행하

기 위한 기초건설에 착수하 다. 예컨대 ‘농업협동경리의 강화․발전대책에 관

하여’(1954.3.11. 내각결정 제40호)를 마련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확립

과 함께 ‘민법 및 민사소송법 초안을 준비할 데 대하여’(1958.2.1. 내각결정 

제16호)를 제정하고 ‘민법 제2초안’을 마련하여 민사분쟁재판의 준거로 적용

하 다. 특히 북한에서 1958년 8월 농업협동화가 완성되고 개인상공법의 사

회주의적 개조도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따라 이후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시기

의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밖에 ‘국적법(1963.10.9)’, ‘신소․청원 및 

검열에 관한 규정’(1970.2.3) 등이 제정되었다.  

3. 1972年憲法(‘社會主義憲法’)의 採擇과 主要立法 

(1) 1972年憲法의 採擇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1972.12.27)에서 대의원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 다. 이것은 1948년의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실로 24년만에 ‘사회주의헌법’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5차대회(1970.11)를 개최하여 지난 60년대에 수행한 모든 과업

들을 총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건설 과업을 제시함과 아울러 노동당의 권력구

조를 재편성하 다.46) 따라서 북한에 확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법적으로 고착

시키고 앞으로 사회주의제도를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

46) 이에 관해서는 金南植, “朝鮮勞動黨 第5次大會”, 高麗大 亞細亞問題硏究所 共産圈硏

究室 編, ｢北韓政治體系硏究｣(高麗大 出版部, 1972), 161∼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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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하여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5차 전원회의(1972.10.23)를 

열어 사회주의헌법초안을 토의하게 되었다. 이어 최고인민회의 제5기 대의원선

거(1972.12.12)를 실시하 고,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1972.12.25)에

서 의안으로 사회주의헌법 채택건과 중앙국가기관 선거건을 다루었다.

여기서 김일성은, 지난 24년간 북한인민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거두어 “우리나라에서는 말 

그대로 천지개벽이 이룩되 으며 우리 인민의 정치․경제․문화생활에서의 획

기적인 전변이 일어났다”47)고 하 다. 또한 그는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새

로운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

민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며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제원칙들을 법적으로 규제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

다”48)면서 새 헌법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이렇게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은 1948년헌법과 비교할 때, 그 질서 및 체계

에 있어 완전히 다르다. 명칭도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이라고 한 이 헌법은 제1조에서 북한은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라고 규정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 단계’로부터 ‘사회주의 단계’로의 이행을 분명

히 하고 있다. 요컨대 이 헌법에는 이른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이 법적으로 고착되어 있으며, 정치․경제․문화분야의 제원칙

들과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임무 및 활동원칙들이 규

정되어 있다고 한다.49)

(2) 主要立法

1) 主體思想의 强化와 部門別 立法

1972년헌법하의 입법은 1972년헌법 제정초기 사회주의국가관리체계를 세

우고 사회주의생활양식 확립의 일환으로 주체사상에 입각한 법규범의 제정으

47)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72년 12월 25일),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326∼327면.

48) 위의 연설, 327면.

49) 이에 관한 해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해설｣(평양 :인민과학사, 

1973) ; 福島正夫,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社會主義憲法｣(東京 : 日本評論社, 1974) ; 

大內憲昭, 앞의 책, 69∼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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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작되었다. 1972년헌법하의 부문법제 마련은 ‘중앙인민위원회 법제위원

회를 조직함에 대하여’(1974.8.3. 중앙인민위원회 결정)를 근거로 하여 이루

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정비 입법으로서 중앙인민위원회․지방주권기

관․지방인민위원회․행정위원회 등의 조직․활동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고, 

사회주의체제강화를 위해 사회주의법무생활 및 사회주의적 관리에 관한 규정

들이 제정되었다. 이를 보면, 1974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

정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 ‘지방주권기관구성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1976

년 1월 10일에는 ‘재판소구성법’과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고, 1976년 4월 29

일에 ‘어린이보양교육법’, 1977년 4월 29일에 ‘토지법’, 1978년 4월 18일에 

‘노동법’이 제정되었다. 

2) 1980年代 및 1990年代 初期의 立法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입법으로 1984년 ‘합 법’

과 1985년 ‘합 법시행세칙’ 등이 제정되었다. 이 시기의 입법례로는 ‘인민보건

법’(1980.4.3), ‘조선로동당 규약’(1980.10.13).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1982.12.15), ‘합 법’(1984.9.8), ‘환경보호법’(1986.4.9) 등을 

들 수 있으며, ‘형법’을 다시 개정하 다(1987. 2. 5).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제정비를 하 다. 그러한 

예를 보면, ‘민법’을 새로 제정(1990.9.5)한 것을 비롯하여, ‘가족법’도 제정

하 으며(1990.10.24), ‘민사소송법’을 개정하 다(1994.5.25). 이렇듯 민

사법제에 관한 정비는 북한의 경제생활의 변화를 반 한 것으로 주목되는 부

분이다.  

4. 1992年憲法(‘우리식 社會主義憲法’)과 主要立法

(1) 1992年의 憲法改正

사회주의헌법의 채택 20년 후인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1992.4.9)

에서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을 처음 개정하 다. 북한은 1992년헌법에 관해 

“사회주의헌법 채택이후 20년간 김일성주석과 로동당이 새롭게 제시한 사상과 

리론” 및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반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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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 다.50) 또한 사회주의헌법채택 20주년(1992.12.27)을 맞아 개최된 

기념집회에서도 이에 대해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원칙을 체계화하 으며 헌법구성체계도 창

조적으로 개척한 주체헌법”이라고 강조하 다.51) 

1992년 헌법개정은 한마디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한 데에서 엿볼 수 있다. 그간 북한에서 김정일은 김

일성주석이 창시한 주체사상의 재해석․재구성을 통해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

화함으로써 이른바 북한식 사회주의의 이상형을 제시하고, 김정일지도노선을 

구축함과 동시에 후계권력체제의 기반을 공고히 해왔다.52) 특히 김정일은 여

타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에 따른 대응논리로써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체제고수를 위해 이의 강화를 강조하 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다른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 대응하여 주체사상을 강조한 것으로서 김정일지도노선을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은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의 몰락과 관련하

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5.5)라는 담화53)

와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1992.1.3)이라는 담

화54)를 발표하 는데, 이 두 담화에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이론적인 정식화

와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고55) 김정일지도노선이 구체화되어 있다. 여기서 여

타 사회주의국가의 붕괴에 대한 역사적 교훈으로 표방된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의 이론과 사상은 헌법개정의 주요배경을 이루는 것이다. 

50) 1992년 4월 9일 北韓 중앙방송 報道 ; ｢週間北韓動向｣, 제67호(統一院 情報分析室, 

1992.4.5∼11), 9면.

51) ｢週間北韓動向｣, 제105호(1992.12.26∼31), 4∼5면.

52) 高性俊 外, ｢轉換期의 北韓社會主義｣(大旺社, 1992), 46∼50면. 

53)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평양 :중앙방송, 1991.5.27), ｢근로자｣, 1991

년 6호(평양 :근로자사, 1991), 3∼25면.

54)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

군과 한 담화, 1992년 1월 3일)(평양: 중앙방송, 1992.2.4), ｢조선중앙년감 1993｣, 앞

의 책, 33∼48면.

55) 두 談話에 관한 分析은 申一澈, “北韓의 ‘社會主義 挫折’論 :소련․東유럽 社會主義解

體에 대한 北韓의 視角”, 徐鎭英 編, ｢社會主義 改革과 北韓｣(高麗大 亞細亞問題硏究所, 

1992), 149∼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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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主要立法

1992년헌법하의 입법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서 북한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화를 반 하는 것이었다.56)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강화로 나타났고, 경제적으로는 부분적인 대외개방정책에 의한 

경제난의 타개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국가조직정비와 관련하여 ‘지방주권구성

법’을 개정하 으며(1993.12.10), 형사법제에서 1987년 ‘형법’이 또 개정

(1995.3.15)된 데에 이어 1992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도 개정(1996.1.19)

된 것으로 알려졌다.57) 또한 1995년 경제에 관한 입법으로는 ‘사회주의상업법’

과 ‘도시경 법’을 제정하 으며(1992.4.9), 외국인투자와 대외개방과 관련하

여 ‘대외경제계약법’(1995.2.22)과 ‘대외민사관계법’(1995.9.6)을 제정하 다. 

이 밖에 ‘중재법’(1995.3), ‘보험법’(1995.4.6), ‘재정법’(1995.8.30), ‘사회주

의재산관리법’(1996.3.21), ‘무역법’(1998.3) 등을 제정하고, ‘국적법’을 개정

하 다(1995.3.23).  

그리고 대외경제개방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가 그 후속조치로 전개되었는데, 

이른바 외국인투자법제들로는 ‘외국인기업법’(1992.10.5), ‘외국인투자법’(1992. 

10.5), ‘합작법’(1992.10.5)을 제정하고, ‘합 법시행세칙’(1992.10.16), ‘외국

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1993.1.31), ‘외화관리법’(1993.1.31), ‘자유경제

무역지대법’(1993.1.31), ‘토지임대법’(1993.10.27), ‘외국투자은행법’(1993. 

11.24),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1993.11.29), ‘세관법’(1993.12), 

‘합 법’개정(1994.1.20),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1994. 

1.21),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시행규정’(1994.2.21),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1994.3.27), ‘자유무역항규정’(1994.4.28), ‘자유경제무역지대 외

국인체류 및 거주규정’(1994.6.14), ‘외화관리법시행규정’(1994.6.27), ‘토지

임대법시행규정’(1994.9.7) 등이 마련되었다.58)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그 

제도적 절차와 운 에 관한 입법은 현재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56) 북한의 1992년헌법과 법제정비에 관해서는 張明奉, “北韓의 法制整備를 통해 본 北韓

의 變化展望”, ｢公法硏究｣, 제24집 제4호(韓國公法學會, 1996.6.20), 205∼237면.

57) 진유현, 앞의 論文, 51면. 

58) 북한의 외국투자관련법제의 현황에 관해서는 申雄湜․安成祚,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한국무역협회, 1998), 55∼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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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98年改正憲法(‘金日成 憲法’)과 立法方向

북한은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헌법수정․

보충에 대한 의안을 결정하고, 양형섭(전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헌법 수정․

보충에 대한 보고를 한 후 헌법초안을 낭독한데 이어 수정․보충된 헌법을 대

의원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채택하 다. 이번 헌법개정은 북한이 1948년의 헌

법(‘인민민주주의헌법’)을 폐지하고, 1972년에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을 채택

한 이후 1992년에 1차개정을 한데 이어 2차개정을 한 것이다.

이번 헌법개정의 배경은 정치적으로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 권력승계 절차의 

공식적인 마무리란 점에서 찾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경제회생을 위해 그간

의 경제활동의 변화를 반 하는 등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펼 필요성에서 찾

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다음에 헌법개정의 배경을 살펴본다.

첫째, 헌법개정은 북한에서 ‘김정일시대’의 개막에 따라 김정일 중심의 권력

구도에 입각한 김정일식 통치체제의 틀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은 여전히 ‘위대한 수령’(김일성)의 도체제의 기본틀을 유지하

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헌법개정에 반 하 다. 이번 헌법개정에서 ‘김

일성 유훈’이 북한의 지도적 지침으로 재확인되고 ‘김일성 유훈’ 실천이 국가의 

목표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김정일의 통치기반의 형성

과 강화를 위한 법적 토대의 구축도 ‘김일성 유훈통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국가기능의 조정․분산에 따라 국가기구들의 권한과 역할 조정이 필요

하 다. 전체적으로 김정일의 후계권력체제 확립에 따른 실질적 권력행사와 

형식상 국가원수(국가수반)의 역할분담이란 면에서 ‘1972년 헌법’ 이전의 북한

의 권력구조에로 복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현재 국방위원회를 두고 국방

위원장에게 군통수권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는 이전의 권력구조와 다른 점이다).

넷째, 경제부문에서 개정헌법은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한 조치로서 ‘실리’와 

‘효율’에 입각한 현실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경제조항 

개정의 배경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① 북한이 처한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의 필요성, ② 북한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의 변화

를 현실화 내지 공인화할 필요성(즉, ‘2차 경제’의 공식화), ③ 외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한 대외경제개방을 확대할 필요성, ④ 체제생존전략상 실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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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경제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현실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

헌법에서는 소유구조를 조정하고 채산성 원칙(독립채산제 실시, 원가․가격․

수익성 같은 시장경제 개념 도입 등)을 중시하는 등 경제부문에서의 변화시도

(시장경제원리의 부분적 도입 조짐)를 보여주고 있다. 또 ‘자유경제무역지대’

와 같은 경제특구의 설치를 위한 헌법적 근거도 마련하 다.

이러한 헌법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조직 및 운 에 관한 법제와 경제에 관

한 법제의 변화 내지 발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 변화 내지 발전 방향에 

관해서는 뒤의 “북한법제 발전의 전망”에서 후술한다.  

Ⅳ. 北韓法制의 特色(‘主體思想’에 기초한 北韓法의

     獨創性 강조)

북한은 법에 관하여 “사회경제제도의 반 이며 정치의 한 표현형식”으로서 

“(지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지배계급에 유리한 사회경제관계를 유지공고

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정공포하고 강제력(국가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담

보되는 행동준칙의 총체”라고 정의한다.59) 또한 법은 “우선 지배계급의 의사

를 법화”한 것으로서 “모든 공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공통적인 행동준

칙”이라는데 그 본질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법은 정치의 표현형식이며 실현

수단이라고 하여 법은 정치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한다.60) 북한도 기본적으로 

법의 존재와 법의 일정한 사회통합의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법도 

계급성에 기초하고 법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인정하는 사회주의법의 일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면에서 북한법도 본질에 있어 사회주의법의 한 유형

에 속한다. 그런데 오늘날 북한법에 대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법이론

과 다른 독창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구소련에서의 스탈린 사후 자유화, 체계화, 민주화 및 합리화의 

과정에서 시사받은 일부 진보적 법학자들에 의해 법의 지배 내지 사회주의적 

적법성의 원리의 확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의해 북한에서 인권존중, 

법의 평등 등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 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반당종파분

자로 매도되어 숙청됨으로써 실패하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소련법의 향이 

59) ｢법학사전｣, 앞의 사전, 276면 ;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461면.

60) 김억락 외, ｢국가와 법의 이론｣(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1), 41∼43면, 50∼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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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되고 몇몇 분야에서 중국법의 향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 다. 그러

다가 북한은 사회주의사회로의 발전단계에서 중국 또는 소련을 답습하기 보다 

북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방식을 추구할 것이란 입장을 견지하 다.61) 

즉,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강조됨에 따라 주체사상은 북한법의 주요한 이념

적․이론적 토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북한은 나아가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

닌주의보다 고차원의 사상이라고 하여 최고의 정치이념으로 승격시켰다. 이것

은 주체사상의 독자성 내지 독창성의 논리로 강조되었고 북한법제에도 반 되

었다. 법제면에서 주요내용을 이루는 것이 ‘주체의 법이론’과 ‘사회주의준법성’ 

및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강화 등이다.

1. ‘主體의 法理論’ 展開

(1) 마르크스-레닌주의 法理論과의 差別性 强調

‘주체의 법리론’은 주체사상에 따라 소위 ‘주체시대’62)의 새로운 요구를 반

한 것으로 김일성에 의해 창시되고 김정일에 의해 체계화․집대성되었다고 한

다.63) 북한은 이 이론을 통해 법의 본질은 국가와 함께 계급사회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계급적 지배수단으로 계급사회의 역사적 산물이며, 국가주

권을 쥔 계급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회질서를 세우기 위해 만든 특수한 사회적 

규범이라고 강조한다.64) 그러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 법이론에서 사람을 사회

적 관계의 총체로 보고 법의 일반적인 규제대상을 사회관계라고 한데에서 발전

시켜 ‘주체의 법리론’에서는 모든 사회적 현상의 주체인 사람의 본질적 특성으

로부터 출발하여 법의 규제대상을 새롭게 정식화하고, 법에 반 된 계급적 의사

와 이익의 근본내용을 사람의 자주성을 기준으로 새롭게 해명하 다고 한다.65) 

61) 崔達坤․申榮鎬, 앞의 책, 49∼51면.

62) 北韓은 이 시대를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되어 자기운명을 주동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시대이며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전세계적 범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류역사발전

의 새 시대라고 한다.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9∼11면. 

63) 이 理論의 체계화의 試圖를 엿볼 수 있는 金正日의 文獻으로는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돌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론문, 1982.3.31)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사회주의헌법 공포 10주년 기념연설, 1982.12)

라는 題目의 論文을 들 수 있다. 이들 論文의 全文은 ｢조선중앙년감 1983｣(평양 :조선

중앙통신사, 1983), 124∼159면, 174∼183면.   

64) 김억락 外, 앞의 책, 1∼42면.

65) 심형일, 앞의 책, 74∼78면 ; 大內憲昭, 앞의 책, 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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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론은 사상적․이론적․방법론적 기초를 주체사상에 두고 있다. 북한에

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의 독자적 적용이라는 주장에 따라 법제건설분야에

서의 독자성도 추구되었다.66) 북한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이론으로 발전된 마

르크스-레닌주의 법이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켰다고 한

다.67) 따라서 ‘주체의 법리론’의 독창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법이론과의 차

별화를 통해 강조되는데, 북한이 학설사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마르크스-레닌

주의 법이론과 주체의 법이론과의 차이점을 다음에 간략하게 살펴본다.

첫째, 주체의 법이론은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모든 법률적 현

상을 고찰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하는 사람위주의 법이론이라

고 한다. 이는 관념론적인 법이론을 부정하고 물질․경제중심의 법이론을 확

립한 마르크스-레닌주의 법이론에서 해명한 법률적 현상과 사회경제적 조건과

의 관계에서 나아가 사회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법률적 현상의 

본질과 발전을 파악함으로써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법에 대한 견

해, 법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밝힘으로써 다른 법이론과 구별된다고 한다.68)

둘째, 주체의 법이론은 그 사명에서 가장 혁명적이며 독창적이라고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법이론이 유물사관에 기초하여 법률적현상을 해석하고 인

민대중의 혁명투쟁에 복부하는 무기로서의 사명을 수행한 데에서 나아가 주체

의 법이론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옹호실현하는데 필

요한 실천적 문제들을 밝힘으로써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위한 위력한 무기로

서의 사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69)

셋째, 주체의 법이론은 그 연구대상에서 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착

취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법의 대상이었던 데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

중이 법의 주인으로서 법제정 및 집행의 역할에 의해 법건설에서 새로운 합법

칙성이 작용되는데, 주체의 법이론은 바로 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작용에 

의해 법건설의 합법칙성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즉, 변증법적 유물

론에 기초하여 법의 본질과 발전법칙이 해명된 조건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66) 姜求眞, 앞의 책, 20∼21면 ; 大內憲昭, 위의 책, 6․8면.

67) 심형일, 앞의 책, 50면.

68) 위의 책, 50∼52면.

69)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계급해방의 과업실현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해방, 인간해방의 과업을 수행하여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도록 

할 때 달성된다고 한다. 이에 주체의 법이론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

시대의 근본요구를 반 한 법학설이라고 강조한다. 위의 책, 5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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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사명을 수행하려면 근로인민대중

이 목적의식적으로 법건설의 합법칙성을 연구해명해야 하는데, 주체의 법이론

이 그것을 연구하는 이론이라는 것이다.70)

넷째, 주체의 법이론은 다방면의 내용을 하나의 세계관적 원리에 의해 전일

적인 체계를 갖추었다고 한다. 그것은 법의 본질과 그 발전이론, 착취사회의 

법이론, 사회주의법과 법건설에 관한 이론을 포괄하고, 그 전반적인 내용을 

주체사상을 사상이론적․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체계화한 것이라고 한다.71) 

이러한 설명을 통해 북한은 주체의 법이론에 대해 마르크스-레닌주의 법이

론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체의 법이론은 결국 그 기초를 주체사상

에 두고 그 독창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主體思想과 主體의 法理論 :그에 대한 評價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1970년대에 주체사상을 제기한 이래 마르크스-레닌주

의에 대한 주체사상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그 독창성을 강조해왔다. 북

한에서 주체사상은 수령의 요구가 실현되는 이상사회, 수령중심의 세계관, 혁

명적 수령관, 수령의 도 등에 그 목표가 귀결되는 ‘수령의 유일지배체제’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북한의 전반을 지배하는 지도사상으로 작용하고 있

다. 북한에서 김일성에 대한 수령론이 제기되면서 수령론은 주체사상의 이데

올로기적 특징의 핵심을 이루며 북한권력구조의 이념적 배경이 되고 있다. ‘수

령론’은 주체사상을 당과 국가의 유일사상체계로 공식화하기 시작한 1967년

부터 체계화되었으며,72) 1974년 2월 김정일이 이른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

립 10대원칙’73)을 발표하면서 정식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74) 

70) 위의 책, 54∼55면.

71) 위의 책, 55∼56면.

72) 北韓에서 공식적인 首領의 유일적 領導體系를 확립한 것은, 1967년 5월 17일 노동신

문 사설에서 “당의 유일사상이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혁명사상”이라 발표된 후, 당 제4기 6차 전원회의

(1967.6)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議題를 토의할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李常民, “北韓의 政治構造와 權力世襲”, ｢北韓硏究｣, 제2권 3호(大陸硏究所, 

1991 가을), 12∼13면. 

73) 이 원칙은 김정일, “전당과 온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중앙당 

및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인민무력, 사회안전,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4년 4월 14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3)(1974∼

197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91∼124면.

74) 李常民, 앞의 論文,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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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은 북한에서 사회주의제도 수립이후 노동계급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시대를 이끌어 갈 세계관으로서 노동계급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었던 

시대를 반 한 사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보다 더 우월한 사상이라고 주장된

다. 특히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서서 주체사상에 대해 이른바 ‘혁명적 수령

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추가함으로써 수령의 지위와 역할의 절대성을 

더욱 강조하 는데, 이는 김정일에 의해 주체사상의 재해석과 체계화의 과정

을 통해 새로이 제기된 것이다.75)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통해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창조적으로 개척해 나아가는 사회적 존재임을 밝히되, 여기서 

사람의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은 인간개조와 계급적 사상의식을 전제로 제기

하 다. 즉,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려면 반드시 수령의 

올바른 도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 것이다. 그 조건은 인민대중의 수

령에 대한 충실성이 주체확립의 핵심이 된다는 이른바 ‘혁명적 수령관’76)이

다.77)

그리고 김정일은 혁명적 수령관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전개하 다. 즉, 인민대중은 당의 도하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 때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핵심내용은 혁명의 주체는 수령․당․대중의 통일

체이며, 수령․당․대중은 하나의 생명을 가진 유기체로서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적 생명체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생물학적 생명보다 사

회적 생명이 우선한다는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입각한 것이다.78) 주체사상에

서의 수령론은 북한에서 수령의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

75) 상세한 것은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한 담화, 1986년 7월 16일), ｢근로자｣, 1987년 7월호(평

양 :근로자사, 1987)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역사와 비평사, 

1995), 55∼59면.

76) 북한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의 필요적 구성부분으로서 이를 세우는 것은 공산주

의혁명가로 키우는 필수적 요구이며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완성을 위한 근본문제라고 한

다. 또한 혁명적 수령관의 기본내용은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보는가와 수령을 모

시는 자세와 입장이라고 하고, 수령이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 전체의 이익의 대표자이

기 때문에 수령에 대해 충성심과 충실성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치사전｣(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807∼808면.

77) ｢’95 북한개요｣(통일원, 1995), 49∼50면.

78) 高性俊 外, ｢轉換期의 北韓社會主義｣(大旺社, 1992), 46∼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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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생명체론’과 연계되어 ‘혈연론’으로 발전됨으로써 김정일후계체제의 정

당성을 확보하는 지도지침이 되었다.79)

이러한 주체사상의 전개와 함께 주체의 법이론은 주체사상을 그 사상적 기

초로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령의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법적 논

거에 바탕을 두고 제기된 것이다. 북한은 주체의 법이론을 통해 인민대중이 

사회주의법의 주인이며 법건설의 담당자의 지위를 갖고 그 역할을 다하기 위

해서는 수령의 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즉, 수령은 인

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으로서 근로대중의 법건설투쟁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하 으며, 사회주의법건설에서 수령이 행한 결정적 역할은 수

령의 후계자의 역할로 이어져 실현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사회주의법건설에서 수령과 그 후계자의 역할에 관한 원리는 수령과 

당을 철저히 옹호보위하기 위한 사상이론적 무기로서 강조된다.80) 더욱이 주

체의 법이론은 법의 임무를 수령에 대한 정치법률적 보위, 당정책의 관철과 

옹호를 위한 무기로서 혁명의 전취물인 사회주의제도의 수호에 있다고 한

다.81) 이렇듯 법건설에서 수령과 그 후계자의 역할을 독창적으로 해명한 것

이 주체의 법이론에서 이룩한 공적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논거를 통해 주체

의 법이론은 바로 혁명적 수령관과 이에 바탕한 수령의 유일지배체제 및 김정

일체제의 확립을 위한 법적 논거의 기초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社會主義遵法性’과 ‘社會主義法務生活’의 强化

(1) ‘社會主義遵法性’의 强調 

북한에서 사회주의 준법성은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

이 법규범과 규정을 무조건 정확히 준수․집행할 것에 대한 국가적 요구”라고 

하며, “전사회적 범위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가의 원칙적인 요구인 것으로 하

여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에 규제되며 헌법적인 원칙으로 제시된다”고 한다.82) 

이어 그 내용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존엄있

게 대할데 대한 요구”, “모든 공민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지키

79) ｢’95 북한개요｣, 앞의 책, 50∼51면.

80) 위의 책, 195∼203면.

81) 심형일, 앞의 책, 256∼261면, 274∼276면.

82) 심형일, 앞의 책, 3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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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며 국가기관들의 모든 활동이 법규를 정확하게 무조건적으로 집행하는 

기초우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요구”, “법위반에 대하여 단호한 법적 투쟁을 벌

릴데 대한 요구” 등 세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83) 그리고 사회주의준법성은 

입법과 법집행이라는 법건설사업의 두 역에서 후자의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법규범의 집행력을 담보하는 기초적인 원칙이라고 하며, 그 특징은 법의 준수

집행에서 예외 및 특권의 불허, 국가법규에 대한 사소한 위반도 허용하지 않

는 엄격성, 전국적 범위에서 유일적 적용집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84)

이러한 사회주의준법성은 북한의 1972년 헌법에서 “공화국의 법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반 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기

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된다”(제17조)는 규

정과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사회주의적 행동준칙을 철저

히 지켜야 한다”(제67조)는 규정으로 반 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준법성의 

강화를 통해 헌법과 법령에 기초한 법적 문서의 제정․공포, 법령의 준수와 

실천을 강조하고, 근로자들의 준법의식고양을 위한 당과 국가의 노력, 재판기

관․검찰기관․중재기관의 강화, 검열․감독․통제를 강화하는 조치의 강구, 

입법활동의 개선 및 법규정비 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준법성이 당정책집행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으로부

터 연유하는 것이며 그것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85)에서 보듯

이 사회주의준법성은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및 사회주의적 행동원칙

을 철저히 함으로써 결국 당의 도를 강화하는 원칙과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

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사회주의준법성과 함께 사회주의법무생활

을 강조하고 있다.

(2) ‘社會主義法務生活’의 强化

1) ‘社會主義法務生活’의 强調

북한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사회주의사회에 사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그 요구대로 활동하는 사회생활”86)이라고 한다. 

83) 위의 책, 302∼305면.

84) 위의 책, 305∼318면. 

85) 위의 책, 306면.

86) 김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리론｣(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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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이론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 요구에 맞게 창시되고 정식화되었다고 한다.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회의(1977.12.15)에서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87)

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조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지

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 다. 여기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개념이 사용되었

으며, 이는 인민정권기관의 지도간부의 관료주의에 반대하는 방법으로 제기되어 

국가․경제기관의 지도적 간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통제하

는 것을 임무로 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워회｣의 설치를 명백히 하 다.  

그 후 1982년 12월 15일 김정일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라는 논문88)을 통해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이론과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

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을 체계화하 다.89) 김정일의 논문에 따르면,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통해 집단주의원칙을 구현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혁명발전과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에 그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이에 의해 북한은 사회의 모든 성원

들을 이른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개조하려고 한다.90) 그리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강화를 위한 기본요구로는 온 사회의 혁명적 준법기풍 수

립이 강조되며, 여기에는 사람들의 높은 준법의식과 자각적인 준법활동이 포

괄된다고 한다.91) 

북한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의 담당자, 주인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로서 기

관, 기업소, 단체만이 아니라 국가 역내에 있는 모든 주민들과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이라고 하며, 사회주의법무생활은 독자적인 생활분야

가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 포괄되어 진행되는 생활이라고 하고, 그 특징은 한

87) 김일성,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회의에서 행한 연설, 

1977.12.15), ｢조선중앙년감 1978｣(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8), 72∼82면.  

88) 김정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사회주의헌법 공포 10주년 기념연

설, 1982.12), 앞의 논문, 174∼183면.

89) 金日成․·金正日, 金日成主席著作飜譯委員會 譯, ｢社會主義法務生活について｣(東京 : 

チュチェ思想國際硏究所, 1985), 8∼113면, 115∼145면 ; 金圭昇, ｢朝鮮民主主義人民共

和國の法と司法制度｣(東京 :日本評論社, 1985), 230면 ; ｢北韓法制槪要｣(法制處, 1992), 

51면.

90) 김 철, 앞의 책, 6∼11면 ;심형일, 앞의 책, 339∼347면 ;리 애, “사회주의법무생

활과 혁명적 준법기풍”, ｢법학론문집｣, 제7호(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3∼45면.

91) 심형일, 위의 책, 358면 ;리 애, 위의 論文, 8∼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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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로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인 규율생활이며 국가적인 조직생활이라고 설명

한다.92) 그리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로는 준법교양․사상

투쟁․법적 통제의 강화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기구의 올바른 조직․운 이

라고 한다.93) 이를 위해 사상교양사업 뿐만 아니라 법적 통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인민정권기관의 법제정․완성과 법해석․적용사업을 통한 기능과 역

할의 제고, 법의 정확한 집행과 인민정권기관들의 법무생활에 대한 당적 지도

의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2) 社會主義法務生活指導委員會

북한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강화를 위해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한 인

민정권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제고와 관련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들의 법무생활을 조직 지도하는 집체적 지도기관으로서 “사회성원들이 법무생

활을 잘 하게 하며 국가검열통제기관들이 법적 통제기능을 높이도록 옳게 교

양하기 위해 창설된 위원회형태의 협의제기관”이다.94)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1992년 헌법은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는 조항(제18조 3항)을 추가 신설하여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다.95) 그러나 북한에서 스스로 천명하고 있듯이 사회주

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도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

침이다.96) 따라서 동위원회는 매 시기 제시되는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따라 준법교양과 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감독통제기관들에 

과업을 주고 그 집행정형을 보고받으며 제기된 문제를 처리해 나간다.97) 

92) 리명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리론은 주체

의 법리론을 더욱 완성시킨 독창적인 리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43권 

제1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38∼39면.

93) 위의 논문, 40∼42면.

94) ｢정치사전｣(1985), 앞의 사전, 435면. 이 위원회는 각급 당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사회안전부장, 인민위원회법무담당 부위원장 등 해당 지역의 지도간부급 5∼6명으로 구

성되는 특수기관으로서 중앙인민위원회를 비롯하여 각급 인민위원회에 조직되어 있었다. 

｢’95 북한개요｣, 앞의 책, 109면.

95) 이에 관해서는 張明奉, “北韓憲法改正의 內容과 特徵”, ｢北韓硏究｣, 제4권 1호(大陸硏

究所, 1993 봄), 110∼111면.

96) ｢정치사전｣(1985), 앞의 사전, 435면.

97) 위의 사전, 435∼436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각급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을 보면, 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 및 경제사범에 대한 징계처벌과 책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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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개

념은 오늘날 북한에서 주민들의 행동통일과 조직성 강화를 위해 주민들을 법

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98) 당초 사회

주의법무생활은 권력행사의 남용을 감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지도적 간부

의 법준수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으나 현재에는 “국가의 법질서에 따르는 근로

인민대중의 자각적인 규률생활이며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통일

적으로 움직이고 공동생활을 실현해 나가는 국가적인 조직생활”99)을 의미하

는 것으로 실행하여야 할 규범적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사회주의준법성 내지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권력의 자

의적 활동을 억제하고 민주주의와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기 보다 사

회와 주민에 대한 법적 통제와 준법교양 등의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北韓法制의 變化樣相

북한법제도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변화해 왔다. 여기서 시대적 변화에 따

른 북한법의 변화의 흐름을 법이론적인 면과 이념적․내용적인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法理論的인 側面

북한에서 사회발전단계에 따른 법이론을 보면, 인민민주주의법이론에서 사

회주의법이론으로 발전했음을 알수 있다. 

먼저 인민민주주의법은 북한정권의 창건과 관련하여 인민민주주의적 법률제

도를 수립하고, 사회주의의 기초건설을 위해 강화․발전되었다고 한다.100) 이

는 구소련의 법이론 및 법경험을 토대로 근본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법이

론에 바탕한다. 북한은 1948년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하면서 이른바 스탈

침 결정, ② 김일성 교시를 비롯하여 각종 규정 및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의 

차이로 야기되는 각 기관간의 분규 및 오류 사항 등에 대한 유권해석 등으로 되어 있다. 

｢’95 북한개요｣, 앞의 책, 109∼110면.

98) 金圭昇, 앞의 책, 230면.

99) 김정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1983｣, 앞의 책, 174면. 

100) 이에 관해서는 리재도․장인형, 앞의 책, 130∼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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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헌법의 민주적인 특성을 계승하 다고 스스로 밝혔다.101) 법은 계급투쟁의 

무기이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무기라는 인식에 기초한 인민민주

주의법은 필연적으로 그 기능면에서 북한법의 억압적 성격이 강조되었다. 

다음 사회주의법은 북한사회주의의 독자성을 모색하면서 법건설부문에서 강

조된 것으로 주체사상의 전개와 연관성이 있다. 사회주의법의 본질은 “력사상 

처음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법화한데”102) 있다고 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법이 “인민들 자신이 만든 국가관리의 기본무기로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것”103)이라고 밝히면서도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한 법의 중요한 임무

로서 이른바 ‘수령의 정치법률적 보위’, ‘당의 로선과 정책의 관철’, ‘사회주의

전취물의 수호’ 등을 강조한다.104) 이것은 바로 북한에서 수령의 유일지배체

제와 접한 관계가 있다. 북한에서 법은 당정책을 표현한 것이며 그 실현수

단으로서 당의 정책을 반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주의법에는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이 구현되어 있으므로 북한에서 법의 집행은 바로 수령의 

사상과 당의 정책을 실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105) 북한은 사회주의법의 역

할과 기능으로서 규제적 기능, 계급적 ‘원쑤’들과 적대분자들의 반항의 진압, 

경제문화건설에서 조직동원자적 역할,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교양적 

역할 등을 강조한다.106) 

2. 理念的 및 內容的 側面

북한법은 법제정 초기 구소련법제에 큰 향을 받음에 따라 마르크스-레닌

주의를 그 이념적 기초로 삼았다. 그 후 주체사상이 강조됨에 따라 주체사상

은 북한법의 주요한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북한법의 이념적 

및 내용적인 변화를 주요법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 공산주의법이론을 답습하는 단계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념을 북한법의 이념적 기초로 삼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48년 

헌법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당시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

101) 北韓憲法公布 제4주년 記念式에서 法務相 이용의 演說. 姜求眞, 앞의 책, 20∼21면.

102) 김억락 외, 앞의 책, 155면.

103) 위의 책, 160면.

104) 위의 책, 161∼162면.

105) ｢법학사전｣, 앞의 사전, 278면.

106) 김억락 외, 앞의 책, 164∼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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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표현되는 스탈린식 정치방식을 도입하 으며 헌법질서의 구성원리에 있

어서도 이른바 1936년 스탈린헌법에서의 헌법질서의 이론은 물론 그 실제까

지도 모방하 다. 아울러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은 4차 당대회(1961. 9)까

지 마르크스-레닌주의만이 당의 지도이념이라고 규정하 다. 따라서 이 시기

에 성립된 북한법들(예컨대 1950년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은 모두 마르크

스-레닌주의를 그 이념적 바탕으로 하여 마련되었다. 

둘째, 북한은 1960년대 들어서 주체사상을 강조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와 함께 주체사상을 그들의 지배이데올로기로 강조하기 시작하 다. 이에 따

라 북한법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게 되었다. 조선노동당 규약의 전문은 5차 

당대회(1970.11)에서 “조선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나라 현실에 맑스-

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개정되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규정하 다.107) 그러나 1972년 사회주의헌법은 “맑스-레

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

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제4조)고 하여 본래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를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제외하 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헌법의 채택 이후 새

로 개정된 1974년 형법, 1976년 형사소송법은 주체사상을 그 이념으로 내세

웠으며, 1976년 민사소송법도 주체사상을 명시하 다(제3조). 이 당시에는 

단적으로 주석의 정치사상적으로 보위, 온사회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 등을 

형법의 임무로 명시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북한법들이 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도외시하고 김일성 개인의 권력수호의 무기로서 기능하 던 것이다. 법의 기

능이 그 본질을 벗어난 만큼 이 당시의 법들(주로 형사법)은 그 내용이 대외

에 공표되지 않았다. 

셋째, 북한은 나아가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고차원의 사상이라

고 하여 최고의 정치이념으로 승격시켰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독자성 내지 독

창성의 논리로 강조되었고 바로 북한법제에 반 되었다. 노동당규약 전문은 6

차 당대회(1980.10.13)에서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라고 개정되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배

제하고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설정하 다. 이에 따라 북한은 

107) 이에 관해서는 金南植, “北韓勞動黨의 綱領, 政策變化過程”, ｢北韓硏究｣, 제2권 3호

(大陸硏究所, 1991 가을), 52∼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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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주체사상의 체계화를 통해 주체사상에 있어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유사

성 계승의 측면보다 그와의 차이와 우수성이란 측면에서 강조해왔다.108) 그

래서 1992년 헌법은, 북한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제

3조)고 하 다. 이것은 사회주의헌법상 주체사상의 이론적 근거 던 마르크스

-레닌주의이념을 삭제하고 주체사상의 독창적 혁명이념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

이다. 또한 북한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

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

도”(제8조)라고 하 다. 이것은 사람중심의 인간관에 바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원리에 따른 것으로 바로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김정일의 주장을 반

한 것이다.109) 

넷째, 1980년대말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국가의 변혁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 던 북한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자세 전환을 보 고, 이

것이 북한법제에도 나타나게 되었다. 1992년 헌법의 대외개방의 법적 근거 

마련과 1992년 형사소송법 및 1994년 민사소송법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의 탈

각은 북한의 변화를 법제도적인 면에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북

한법의 변화과정 및 내용은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면모를 일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의 정

책전개를 예상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최근의 북한의 경제관련법제에서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개혁의 초

기단계의 과정을 답습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의 1998년 개정헌법의 

경제관련조항의 변화내용은 이미 구소련헌법(1977년․1988년 헌법)과 중국

헌법(1982년․1988년․1993년 헌법), 베트남헌법(1992년) 등의 국가소유

제의 축소와 협동적소유 및 개인소유의 확대, 경제특구제의 실시, 외국인투자

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경제 변화내용과 유사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

해 북한의 경제변화의 법제화는 이들 사회주의국가의 경제개혁에서 시사받았

음을 규지할 수 있다. 

108) 양재인 外, ｢북한의 정치이념 :주체사상｣(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0), 30∼31

면.

109) 리상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해설｣(평양 :사

회과학출판사, 1983), 43면 ;김정일,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 1984년 4호(평양 :근로자사, 1984), 2∼6면 ;위의 책, 30∼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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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北韓 法制發展의 展望

현재까지 북한의 법제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여 변화하여 왔다. 이제 북한

에서 김정일시대가 공식개막됨에 따라 북한의 대내외적 정책은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 이에 향후 북한법제는 김정일체제의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완

비되어 갈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부터 이루어진 북한의 법제정비는 김정일

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앞으로의 북한법제의 발전방향은 김정일체제의 정책

전개와 연관되어 있으며, 그 정책적 목표와 방향은 1992년 헌법과 1998년 

헌법에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 북한의 법제발전의 향방

을 북한헌법에 기초하여 전망해본다.

첫째, 정치면에서 김정일시대에서도 김일성체제하에서 추진되었던 정책이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북한의 1998년 헌법은 서문에서 “김일성의 국가건설

사상과 국가건설 업적을 법화(法化)한 김일성헌법”이라고 명기함으로써 김일

성의 유업계승과 이른바 ‘수령의 유일지도체제’의 유지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 헌법은 ‘김일성 유훈통치’를 헌법규범화 내지 제도화하고 있다.110) 한편 

1998년 헌법은 국가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함으로써111) 김정일시대에 즈

음한 권력체제의 재편을 이루었다. 따라서 이 분야의 법제에 있어서는 통치구

조의 개편에 따른 국가기구의 조직 및 운 에 관한 변화가 뒤따를 것이다.

둘째, 경제면에서는 대내경제와 대외경제의 두 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대내경제와 관련하여 1998년 헌법은 경제부문에서 몇가지 특기할 만

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간 북한은 지속된 경제위기에 의해 국가의 계획능력이 

약화되고, 소비재생산의 격감으로 인해 국가통제적 상업체계가 마비되고, 식

량난에 의해 식량배급제는 와해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부분적이지

110)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1998.9.5)에서 김정일이 행했어야 할 시정연

설이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1990.5.24)에서 행한 김일성의 시정연설(“우리나

라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로 대체됨으로써 수령의 유훈이 그대

로 북한의 정책기조로 제시되었다.

111) 그 주요한 내용은 국가주석제 및 중앙인민위원회 폐지, 최고인민회의와 그 상임위원

회의 지위와 권한 강화, 1972년이전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의 복귀(위원장

에게 국가대표의 지위 부여), 국방위원회의 지위 강화(편제상), 정무원의 내각으로의 개

편과 권한 강화, 지방행정경제위원회 폐지 등이다. 이로써 형식상이나마 ‘집단지도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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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원리에서 벗어나 일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제도

를 도입하거나 이를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의 변화를 가져왔다. 예컨

대 텃밭경작의 확대, 분조관리제의 강화를 통한 개인소유의 대상을 확대하거

나 농민시장에서의 자유매매의 활성화 등은 그러한 북한경제의 변화양상을 보

여준다. 이 과정에서 암시장과 사적거래의 확산을 일으켰으며, 이는 계획경제

인 ‘1차경제’가 사적 경제활동이나 계획 외 역으로서 ‘2차경제’에 역전되어 

북한에서 2차경제의 역이 전반적인 경제순환을 주도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112) 사적경제 역의 확대와 암시장의 확산은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효

율성 저하와 체제정당성의 약화라는 측면이 있지만, 소비재부족을 완화하여 

체제불만을 약화시켜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간과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1998년의 헌법개정은 바로 북한의 경제활동의 변화를 인정하고 이를 공

식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개정의 내용은 크게 소유제

를 개편하고,113) 경제관리운용체제에서 변화를 보임으로써114) 시장경제원리

를 도입하여 경제회생의 강력한 의지를 보 다. 이는 경제면에서의 실리를 추

구하는 것으로 일부는 개별법제를 통해 규범화된 부분도 있으나 앞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관련법제의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 대외경제면에서 1998년 헌법은 대외무역주체로서 국가 외에 사회․협

동단체를 명기하고(제36조), ‘특수경제지대’의 기업창설․운 을 장려하는 조

항을 추가하 다(제37조). 이는 대외무역에서의 국가독점에서 벗어나 대외무

역의 당사자를 확대함으로써 다방면에서의 교역확대를 추진한다는 것과 나

진․선봉 이외의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확대 및 금강산 등의 관광특구의 설정을 

통해 서방 및 남한의 투자유치를 통한 북한경제의 활로모색과 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의 대내외 경제활동에 관한 헌법적 근거마련은 이미 민법을 비롯한 

112) 김연철, “북한의 2차경제와 경제정책 변화 전망”, ｢統一問題硏究｣, 제9권 2호(平和問

題硏究所, 1997), 33∼35면.

113) 이를 보면, 생산수단소유의 주체를 국가와 협동단체에서 사회단체로 확대하고(제20

조), 국가소유의 대상에서 예를 들면 1992년헌법상 ‘교통․운수’ 부문을 ‘철도․항공운

수’로 한정함으로써 그 범위가 축소되고(제21조),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대상에서 부림

짐승과 건물을 삭제하고, 농기구를 농기계로, 고기배를 배로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가 확

대되고(제22조), 개인소유의 주체를 ‘근로자’에서 ‘공민’으로 수정하고 “합법적인 경리활

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포함시켜 개인소유의 범위를 확대하 다(제24조).

114)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한다는 대목을 추가하

고, 원가(cost)․가격(price)․수익성(profit)이라는 시장경제개념을 도입하 다(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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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관계법 등에 반 되어 있는 경제생활의 현실을 반 하는 것이고, 대외경

제개방 및 외국인투자법제의 정비를 보다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과정에서 경제회생이 체제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

은 북한은 경제난극복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개방정책 및 실용주의노선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결국 북한도 

변화의 대세를 수용하고 이를 법제면에서 뒷받침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

다.115) 이를 통해 북한은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 대외경제개방법제에 대한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면에서 김정일은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위한 이른바 ‘혁명적 준법기풍’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노작116)을 통해 강조되

었다. 이를 통해 북한은 헌법 및 국가법규범과 규정의 준수․집행을 공민의 

의무로서 강조하는 한편 지도일꾼들에 대해 사회주의법무생활의 모범이 될 것

을 강조하고 인민정권기관들의 주된 기능으로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조직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북한주민에 대한 법적 통제를 통한 체제수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1992년 헌법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제18조). 전술하 듯이 사회주의법무생

활 또는 준법성이란 개념이 북한주민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이데올로기로 변화

된 현실에서 북한정치체제의 수호를 위한 주민통제는 강화될 것이다. 

아울러 1998년 헌법은 ‘공민의 거주․여행의 자유’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

하 는데(제75조), 북한사회에서 거주․여행의 자유의 허용은 매우 큰 의미

를 가진다. 이는 서방국가와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그 보장을 촉구해온 

기본권이란 면에서도 그러하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식량난에 의한 북한주민

의 배급통제의 이완에 따른 주민의 지역간 이동이 확대된 현실을 반 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를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북한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농민

시장 등 경제활동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

115) 이에 대해 북한은 법규범의 고정불변성을 부정하고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는 점

을 인정하면서 대외경제관계법규들이 새로운 사회관계를 규제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기초하여 수정․보충, 개정되어 사회주의경제제도와 자립적 민족경제토대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진유현, “사회주의법제정의 합법칙성”, ｢김일성종합대학학

보 -력사․법학-｣, 제43권 제4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49∼52면.

116) 김정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앞의 연설, 174∼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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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북한은 정치체제의 유지를 위해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

의 복지향상과 자유확대라는 조치를 통해 형식상이나마 주민의 권익 보장에 

의해 주민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넷째, 대외관계면에서 1992년 헌법은 “자주․평화․친선은 대외정책의 기

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제17조)이라고 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

타리아국제주의원칙(1972년 헌법 제16조)에 입각한 대외정책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수정하 다. 이는 탈냉전․탈이념의 국제환경에 대응하여 대외정책을 

추진할 필요성과 사회주의 국가간의 국제적 연대가 붕괴된 국제사회에서 마르

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이 현실적 의미를 상실함에 따라 

대외정책의 기본이념 및 활동원칙을 변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초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유지라는 명분에 의해 사회주의체제의 몰락과 그에 따른 세계적

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흐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즉, 김정일은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의 대변혁과 민주화운동을 사회주의의 좌절로써 사회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하여 세계정세의 변화에 비

타협적인 자세를 보 으며,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논문117)을 통해서도 냉전적 국제정세관을 고수하면서 개혁에 대한 배타적 자

세를 보 다. 하지만 이렇게 내세우는 대외정세관은 다분히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정통성유지와 대내적인 명분축적용일 가능성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118) 

실제로 북한의 대외정책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상응한 실리위주의 현실노선으

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김정일도 자주․평화․친선을 북한의 대외정

책의 기본이념과 대외활동원칙으로 강조하고, 북한은 이 이념이 그 보편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시대와 혁명의 요구, 그리고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지향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변화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주체적인 외교활동을 담보해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119)  

117) 여기서 부르조아 자유화 바람의 침습을 막기 위해 黨의 唯一思想體制와 金日成 唯一

領導體制를 강조하고, 세계의 모든 革命的 黨들이 연대성을 강화하고 독자적으로 단결․

투쟁하여 나아가면 自主性을 반대하는 帝國主義者들과 反動들의 반혁명적 공세를 저지

시키고 승리의 길을 개척할 것이라고 강조하 다. 김정일,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문제

에 대하여”, 조선노동당 창건 제47주년(1992년 10월 10일)에 즈음하여 집필한 논문

(평양 :중앙방송, 1992.11.2). 

118) 柳錫烈, “北韓의 對外政策”, ｢統一問題硏究｣, 제4권 3호(統一院, 1992년 가을호), 

49면.

119) 박 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공화국정권의 대외기능과 대외활동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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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대응은 북한법제에도 

나타나고 있다. 1992년 헌법의 대외개방의 법적 근거 마련과 1992년 형사소

송법 및 1994년 민사소송법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의 탈각은 북한의 변화를 법

제도적인 면에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 북한법의 변화과정 및 내

용은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향후 북한의 정책전개를 예상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오늘날 북한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북한식의 변화를 모색하

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모색은 법제에도 반 되고 있다. 최근 북한법제는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볼 때,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수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변

화를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의 법제가 더욱 변화․발전하여 북한체제가 

개방화․민주화 체제로 전환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되

면, 남북의 통일법제 마련에도 일보 전진하게 될 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43권 제3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43∼48면.


